
문서번호 지적과-10692

결재일자 2015.6.16.

공개여부 부분공개(6)

주무관 지적행정담당 지적과장 행정국장

임동수 代김성수 권상태 전결 06/16
손정수

협 조

주무관 윤제영

부동산중개업 종사자 
등록사항 일제정비

행 정 국

지 적 과



  중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!

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일제정비 계획

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정

비함으로서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건전

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Ⅰ 관 련 근 거

 「공인중개사법」제10조, 제38조, 제39조

   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

Ⅱ 추 진 개 요

    정비기간 : 2015.07.01. ~  12.31.

    정비대상 : 관내 개업공인중개사, 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

    정비인원 :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975명

    정비방법 : 등록기준지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조치

    정비협조 : 민원여권과 기족관계등록부 조회 협조

 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업소수)  

  

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 인

690 661 28 1

  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 현황          (단위 : 명)      

  

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비 고

285 38 247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임 



Ⅲ 세 부 추 진 계 획

    정비기간 : 2015.07.01. ~ 12.31. 

   추진계획

     m 2015.07.01. ~ 07.31. : 대상자 발췌 및 조서작성

     m 2015.08.01. ~ 09.30. : 등록기준지 조회

     m 2015.10.01. ~ 10.31. : 시,군,구 신원조회 의뢰

m 2015.11.01. ~ 12.31. : 결격사유 대상자 조치 및 결과보고

   추가정비 병행

     m 사망자 색출하여 등록취소 조치.

     m 중개보조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소속공인중개사로

         변경등록 토록 1차 권고, 2차 조치.

     m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사자 신고하도록

         1차 권고, 2차 조치.

Ⅳ 기 대 효 과

     결격사유 대상자 색출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.

     결격자 색출로 중개사고 사전예방.

     주민의 재산권 보호.

Ⅳ 행 정 사 항

  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조회 협조.

     소요예산 : 비 예산.


